
[별표2]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(제2조의2 관련)

구분 대        상 특정기호

1
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각목에 의한 말기환자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

받은 경우(다만, 이미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말기환자는 제외)
V301

2
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(C00～C97, D00～D09, 

D32～D33, D37～D48)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
V302

3

별표 4에 따라 등록 희귀질환자 중 폐포단백질증(J84.0), 특발성 폐섬유증

(J84.1),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(K74.3)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

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

V303

4
별표 4의2에 따라 중증난치질환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

(B20~B24) 환자가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
V304


